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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소방관의 기도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소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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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공무원의 현실

○ 현대사회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각종 

대형사고 발생 및 주변의 불안전 요인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삶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역할도 기존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와 구급,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사전방지 등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활동하는 ‘안전의 총 책임자’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방행정수요에 대한 행정조직 및 인력의 공급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고, 노후화된 장비·근무수당 미지급 등으로 소방공무원은 열악

한 근무환경 속에서 오늘도 생사를 오가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임

○ 2012년 8월 3일 부산시 사상구 신발제조공장 화재진화에 나섰던 북부

소방서 삼락센터 소속 김영식 팀장이 건물에서 추락해 순직했음

○ 2012년 7월 20일 군산시 소룡동의 한 유리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가 물탱크 내부로 추락하자 구조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던 김인철 소

방장이 가스에 질식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 2011년 12월 경기도 평택 가구전시장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업

을 하다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이 화재현장에서 순직했음

○ 201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중에 박동규 소방위 등 6명이 사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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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애도의 물결이 

퍼져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노후장비 교체, 소방병원 건립 등의 주

장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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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소 급여 최대 급여

소방사 1,259,900 2,651,600

소방교 1,359,300 2,841,400

소방장 1,461,800 3,073,800

소방위 1,614,900 3,318,200

소방경 1,807,500 3,598,700

소방령 2,092,500 3,957,000

2. 소방공무원 처우현황

○ 소방공무원은 총 38,522명(2012.8.31 기준)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처우는 동일함

 - 국가직 공무원은 본부인 소방방재청 직원,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

단 및 지방소방본부장이며, 인원은 총 263명임

 - 나머지 소방서장 이하 실무진은 지방직이며, 인원은 총 38,259명임

(1) 급여

○ 소방공무원의 급여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음

○ 기본급으로 소방사 1호봉은 1,259,000원부터이며, 최대는 소방정감 23

호봉(한계호봉)으로 5,438,100원임

○ 이와 함께 정근수당(기본급의 5%~최고50%/1월, 7월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130,000원/2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시간외 수당(최대67시

간/소방위 19호봉 기준 618,340원), 정액급식비(130,000원), 직급보조비

(105,000~650,000원) 등이 매월 지급되고 있음

[소방공무원 급여]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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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 2,326,900 4,257,500

소방준감 2,591,500 4,649,000

소방감 2,872,600 5,042,100

소방정감 3,190,800 5,483,100

구분 종류

수당

(16종)

상여수당(3종)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3종)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1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5종)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4종)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4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 인센티브

①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 종류

○ 소방공무원의 경우 수당 16종과 실비변상 4종 등 총 20종의 수당 및 

실비변상을 받고 있음

○ 아래의 표에서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직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소방공무원 수당에 해당함. 특수업무수당

은 총 4종류로 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항공수당, 특수직무수당 

등이 있음

[소방공무원 수당 종류]

[출처 :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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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방법 비고

1 가족수당 전 직원

ㆁ배우자 : 월40,000원

ㆁ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30,000원

ㆁ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 

자녀부터 월 30,000원 추가

매월 지급

2 정근수당 전 직원
ㆁ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1월, 

7월(2회)

3
정근수당 

가산금
전 직원

ㆁ20년이상~25년미만 : 월 10,000원

ㆁ25년이상 : 월 30,000원
매월 지급

4 위험근무 수당 전 직원
ㆁ50,000원(갑종)

ㆁ40,000원(을종)
매월 지급

5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ㆁ「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

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

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

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

분기별 지급

6 관리업무 수당 소방정 이상 ㆁ월 봉급액의 9% 매월 지급

②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 내역

○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1~7에 해당하

는 수당은 일반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시간외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는 8~15부분이 

소방공무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소방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해경포함)과 

마찬가지로 현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야간근무

와 휴일근무가 모두 적용되며,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서도 별도의 시

간제한이 없음1)

[2011년도 소방공무원 정액수당 등 총괄현황]

1) 일반 공무원은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시간외수당의 경우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

로 제한되어 있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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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휴직 수당

30일 이상 

육아휴직 

신청직원

ㆁ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현

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정률제(기

본급의 40%, 하한 50만원~상한 100

만원)로 변경

-다만, 지급액의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지급기간내 

매월지급

8
시간외 

근무수당
전 직원

ㆁ단가 : 해당계급 10호봉 기본급

*0.59*1/226*1.5

ㆁ초과근무 1시간당 해당단가 지급

매월 지급

9 야간근무 수당 현업대상자

ㆁ단가 : 해당계급 10호봉 기본급

*0.59*1/226*1.5

ㆁ야간근무 1시간당 해당단가 지급

(22:00-익일06:00)

매월 지급

10 휴일근무 수당 현업대상자

ㆁ단가 : 해당계급 10호봉 기본급

*0.59*1/30*1.5

ㆁ휴일근무 1일당 해당단가 지급

매월 지급

11
특수지

근무 수당
특수지근무 직원

ㆁ특지 : 월 6만원 ㆁ갑지 : 월 5만원 

ㆁ을지 : 월 4만원 ㆁ병지 : 월 3만원
매월 지급

12 기술정보 수당
지급대상소방공

무원

ㆁ지방공무원수당규정영 별표 9의 제10

호 참조
매월 지급

13 연구업무 수당

공무원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ㆁ지방소방령 이상 : 월 60,000원

ㆁ지방소방경 이상 : 월 40,000원
매월 지급

14 항공수당

항공기조정사(정

비사) 및 

소방공무원

구분 조종사
정비사

전탐사

매월 지급

지방소방령 

이상
631,700원 313,400원

지방소방경 505,300원 279,100원

지방소방위 404,200원 217,800원

지방소방장 323,400원 196,000원

지방소방교 258,600원 184,200원

지방소방사 205,900원 174,200원

15 특수직무 수당
인명구조·화재진

압소방공무원
ㆁ월 8만원 이하 매월 지급

[출처 : 입법조사처]



- 7 -

순번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방법 비고

1 정액급식비 전 직원 ㆁ매월 130,000원

매월

20일

(선지급)

2 직급보조비 전 직원

ㆁ준감-500,000원, 

  정-400,000원, 

  령-250,000원, 

  경·위-155,000원, 

  장-140,000원, 

  교·사-105,000원

3
직무수행

경비

대민

활동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전 직원

ㆁ해당사항없음

  (방호활동비와 병급불가)

방호

활동비
소방령 이하 ㆁ매월 170,000원

구조구급

활동비

구급대, 구조대, 

소방정대, 항공대 

소방서 구조구급과 

직원

ㆁ매월 100,000원

③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실비변상 내역

○ 소방공무원에게 수당 외에 지급되는 실비변상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매월 20일에 지급됨. 실비변상 중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해당 달에 한하여 추가되어 지급됨

○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경우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외에 실비변상비

와 특정업무경비로 직급 및 분야에 따라 아래 항목들을 합한 금액이 

매월 20일 지급되고 있음

○ 행정소방직과 현장소방직의 처우를 비교했을 때 현장소방직의 초과근

무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며, 업무 특성상 현장 소

방직이 위험수당(50,000원), 화재진압수당(80,000원), 구조구급수당

(100,000원) 등을 업무환경에 따라 받을 수 있음

[소방공무원 실비변상 내역]

[출처 :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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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구분 현장활동 순직 일반근무 순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구분 순직군경 -

보상금 1,055천원(월) -

교육지원2)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취업지원3)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채용시험 가

점 받음

의료지원 유족, 가족 60% 감면(보훈병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구분 - 재해 사망군경

보상금 - 739천원

교육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취업지원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채용시험 가

점 받은

의료지원 유족, 가족 60% 감면(보훈병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연안장
국립묘지안장심의

회 심의후 안장

(3) 순직 소방공무원 보상체계

○ 순직한 소방공무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및「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됨

[순직 소방공무원 보상체계]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규정한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군인은 20년 이

상 복무할 경우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생기며, 경찰도 공무수행 중 

순직할 경우 안장대상임

○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수행 또는 실습

훈련 중 순직’으로 국가유공자 기준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고유 업무 중 순직하더라도 업무와 순직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야 함

2) 초·중고, 대학의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면제(대상 :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매)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에 취업지원 및 채용시험 가점(대상 : 국가 유공자와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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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훈예산만 162조... 4조 한국과 대비”

(2012.6.25 / 서울경제)

“고양이 구조 중 순직한 소방관, 국립묘지 거절돼”

(2012.9.6 / 매일경제)

- 고양이 구조 활동 중 건물에서 추락사한 소방관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유족과 소방서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도 

각하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족과 속초소방서는 A소방교가 관련법상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국가보훈처의 심의 결과와 관련해 A소방

교를 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순직 공무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와 관련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속초소방서와 유족에게 A소방교는 

이미 ‘순직 군경’에 등록돼 있어 ‘순직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또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닌 국가보훈처가 속초소방서에 A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불가를 통보한 행위는 무효이며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 것은 잘

못됐다고 지적했다. 안장신청자는 배우자와 가족이 돼야 하며 연고자가 없을 

때 등 특이 경우에만 기관장 명의를 인정한다며 속초소방서장이 청구인이 된 

것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소를 제기하는데 필요

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각가 처리했다. 

  속초소방서측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A소방교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족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을 계획이다. 

- 미국·호주·캐나다 등 선진국의 보훈 기관은 우리의 차관급과 달리 대부분 장관

급으로 꾸려져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보훈부(장관급)에서 보훈정책을 

관장하며, 공무원 수만 28만명이 넘는다. 계약직을 포함하면 무려 31만3,539

명이 유공자들을 돕고 있다. 대상은 인구대비 8% 수준인 2,307만명이며, 가족

을 포함하면 5,000만명(인구대비 18%)이다. 주로 군복무 상이자인 경우가 많

고, 전사자 유족과 참전군인 제대군인도 있다. 정부 예산은 1,411억 달러로 원

- 지난 7월 강원 속초시에서 고양이 구조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김

종현 소방교는 직무수행 중 순직하고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음. 

국가보훈처는 김 소방교를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했으나 국립묘지행은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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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는 약 162조원(1달러=1,150원 적용) 규모다. 전체 정부예산의 3.7%를 차

지하고 있다. 이 예산은 보상금과 연금지급, 의료·취업·대부지원과 생명보험사

업 등에 사용된다. 

  캐나다는 보훈부(장관급)에 3,859명의 공무원들이 80만명(인구대비 2%)을 돌

보고 있다. 전사·순직군인 유족과 순직경찰·소방관, 참전군인, 전시에 동원된 

상선 승무원 및 민간인이 그 대상이다. 예산은 34억 달러 규모로 원화로는 약 

3조8,000억(1달러=1,120원 적용) 수준이다. 전체 정부 예산의 2%다. 

  호주 역시 보훈부(장관급)로 2,050명의 공무원들이 114만명(인구대비 5.7%)의 

유공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상이군인 및 미망인 또는 참전군인(60세 이

상), 제대군인(6년 이상)들이 대부분으로 보상금·연금, 의료·대부·주택지원 등을 

받고 있다. 예산은 정부예산의 3%로 121억달러 즉 원화로는 약 14조원 정도

다.

  반면 국가보훈처(차관급)는 1,278명의 공무원이 유공자 본인과 유족 그리고 가

족 등을 포함해 237만명(보훈대상자는 90만5,280명)의 행정대상을 두고 있다. 

대상은 독립·국가·참전유공자를 포함해 5·18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상자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할 때 예산은 4조4,26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1.76%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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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1,256,382 1,383,023 1,501,439 1,692,480 1,751,881 1,765,914

화  재 31,778 47,882 49,631 47,318 41,863 43,875

구  조 113,433 146,019 182,619 257,766 281,743 316,776

구  급 1,111,171 1,189,122 1,269,189 1,387,396 1,428,275 1,405,263

3.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1) 소방업무 범위의 확대

○ 소방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소방업무가 전통적인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재난대응 등 생활 안전 전

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 노인전용 구급대 운영, 쪽방촌 등 저소득가정 소방안전대책 추진, 무

선페이징시스템 운영, RFID시스템 운영, 긴급위치추적,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약 등

○ 소방 활동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구조건수는 지난 6년간 

단 한번의 감소 없이 증가해 왔음

○ 화재발생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3만 1,778건에서 

2011년 4만 3,875건으로 12,097건 증가했음

○ 2011년 구조건수는 31만 6,776건으로 2006년(11만 3,433건) 대비 2.79

배 수준이며, 2011년 구급건수는 140만 5,263건으로 2006년(약 111만

건) 대비 1.26배 수준으로 나타났음

[소방대응활동 건수]

(단위  : 건)

○ 실제 시·도 등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업무는 화재뿐만 아니라 재

해와 재난까지 포괄하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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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원화된 시스템

○ 소방업무는 전통적인 화재예방이나 진압은 물론이고 대규모 재난 등

의 구조·구급 활동, 안전사고의 긴급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및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발전하고 있음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

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

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 이원체제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지방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된 이원 체제의 현 소방공무원 제도

로는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

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적절

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또한 시·도의 보조기관인 소방본부장을 국가소방공무원이 맡고 있다

는 사실은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단체만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비교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한 탓에 지자체간 소방서비스의 

질이 다른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시·도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도「지방공무원법」

이 아닌「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임용 등 인사 관련 사항에

서도 시·도지사가 아닌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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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국가 지방

계 38,522 263 38,259

소방총감 1 1 0

소방정감 1 1 0

소방감 8 8 0

소방준감 32 19 13

소방정 267 20 247

소방령 872 31 841

소방경 2,174 45 2,129

소방위 2,687 53 2,634

소방장 5,874 39 5,835

소방교 10,861 38 10,823

소방사 15,745 8 15,737

1. 일반직공무원(1949.8.12 ~ 1969.1.6)

ㆁ 1949년 8월 12일「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함께 일반직공무원이 되었음

2. 별정직인 경찰공무원의 소방직(1969.1.7 ~ 1978.2.28)

ㆁ 1969년 1월 7일「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소방공무원은 별정직인 경찰공

무원의 소방직으로 전환되었음

3. 소방공무원의 이원화(1973.2.8 ~ 1978.2.28)

ㆁ 1973년 2월 8일「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지방 소방공무원은 지방공

무원으로, 국가공무원은「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인 경찰 공무원의 소

방직으로, 이원화된 체제로 되었음

4. 독자적인 소방공무원(1978.3.1 ~ 1982.12.28)

ㆁ 1978년 3월 1일「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찰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

이 되었으나, 국가 및 지방 소방공무원의 이원화된 체제는 유지되었음

5. 특정직 소방공무원(1983.1.1 ~ 현재)

ㆁ 1983년 1월 1일「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국가 및 지방 소방공무원의 이원화된 체제

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

[국가 및 지방소방공무원 현황]

(2012.8.31 기준)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임용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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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비율

(%)
‘08 ‘09 ‘10 ‘11

‘12

(8월 

현재)

총계 1,592 100 346 358 348 363 177

화재진압 380 23.9 89 84 90 75 42

구조 160 10.0 28 50 41 31 10

구급 377 23.7 79 78 79 89 52

교육훈련 154 9.7 34 48 29 28 15

기타4) 521 32.7 116 98 109 140 58

“국회는 소방장비 예산 왜 깎았나”

(2012.1.27 / 경북일보)

- ‘소방장비의 중요성’을 대변해주는 사건은 2001년 미국 9·11테러이다. 

“건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으니 건물내에 있는 소방관들은 즉시 퇴각하

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통신장비가 부실해서 그 명령은 그저 ‘잡음’

으로만 들렸을 뿐이다. 그래서 건물 속에 있던 소방관 340명이 사망했

다. 

(3) 열악한 장비

○ 화재진압·구조 과정에서 다친 공무상 부상자 등 순직하거나 부상당하

는 소방공무원이 매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업무영역이 넓어지면서 화재·구조 외에 교통사고, 안전

지원, 장비점검 등에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공·사상자 발생현황]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4) 기타는 교통사고, 안전지원, 장비점검, 체력단련, 행사지원, 경계근무 등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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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유현황 내용연수 경과차량 노후율

계 7,625 1,490 19.5%

펌프차 2,039 10년 484 23.7%

물탱크차 708 10년 119 16.8%

사다리차 392 15년 37 9.4%

화학차 269 10년 71 26.4%

지휘차 224 8년 36 16.1%

구조차 327 8년 24 7.3%

배연차 178 12년 16 9%

기타 3,488 5-12년 703 20.2%

"소방관 생명 앗아간 사다리차, 사용 연한 4년 넘어“

(2011.1.23 / SBS)

- 광주에서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던 소방관이 사다리차 사다리가 갑자기 

휘면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다리차는 사용 연한을 

4년이나 넘긴 상태였습니다. 소방관을 목숨을 앗아간 고가 사다리차입

니다. 사다리차 승강기가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추락 직후 엄청난 충격

을 이기지 못하고 휘어졌습니다. 굵은 승강기 쇠줄은 힘없이 끊어졌습

니다. 한 달 전에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

지만 문제의 사다리차는 낡은 장비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다리차는 

사용연한을 4년 넘겼습니다. 폐차해야 할 차량을 4년 넘게 사용한 겁니다. 

[소방서 관계자] “시 예산 확보가 안돼서..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바꿔

주면 좋은데, 5억 넘은 차량이라 쉽게 바꿔주지 않습니다.

  광주 지역 5개 소방서에는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 1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폐차기간을 넘긴 노후차량입니다.

  [소방서 관계자] “실제로 화재 현장이라든지 출동 훈련할 때, 사람을 

태울 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장비를 믿어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노후된 소방장비를 교체하

자는 네티즌들의 청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소방장비 노후화”자료에 따르면, 소방차의 

경우 전국 7,625대 중 노후차 1,490대(노후율 19.5%)로 연평균 지방비 

667억원으로 512대를 교체하고 있으나 노후율 개선실적이 부진한 것

으로 나타났음

[차종별 노후율 현황]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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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연수 보유기준 보유수량 부족수량 노후수량 노후율

계(점) 331,200 273,837 57,363 42,153 15.4%

공기

호흡기(1)
15년 36,504 34,809 1,695 1,220 3.5%

방화복(2) 3년 64,548 60,117 4,431 14,505 24.1%

헬멧(1) 5년 36,504 36,504 - 9,616 26.3%

안전화(2) 3년 64,548 51,121 13,427 12,996 25.4%

안전장갑(2) 소모품 64,548 52,867 11,681 소모품

방화두건(2) 5년 64,548 38,419 26,129 3,816 9.9%

○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등의 개인안전장비는 소요기준대비 17.3%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유기준 331,200점 중 237,837점 보유(57,363점 부족)

 - 지급된 개인안전장비 237,837점 중 노후수량은 42,153점이며, 노후율은 

15.4%임

[개인안전장비별 보유현황]

* 괄호()안은 소방공무원 1인당 개인안전장비 지급기준을 의미함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개인안전장비는 16개 시·도별로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방화복의 경우 노후율이 가장 높은 광주(49.2%)와 가장 낮은 서울

(2.9%)은 17배 차이가 나며, 안전화는 대구(58.2%)와 제주(0.3%)간의 

차이가 무려 194배가 났음. 헬멧은 부산(54.4%)이 서울(2.6%)의 21배, 

방열복은 부산(46.5%)이 서울(3%)의 16배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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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화복 안전화 헬멧 방열복

총계 24.1 25.4 25.2 21

서울 2.9 1.6 2.6 3

부산 41.7 38.3 54.4 46.5

대구 46.8 58.2 44.5 12.9

인천 31.4 24.7 27.1 31.5

광주 49.2 46.4 45.6 9.1

대전 40.4 37.5 33.5 9

울산 7.7 6.2 11.4 24.2

경기 20.6 21.9 19.1 14.3

강원 39.7 43.2 35 28

충북 40.4 33.1 37.5 32.5

충남 12.6 15.9 12.7 20.5

전북 33.7 22.7 47.5 26

전남 32 27.1 29.7 36

경북 38.6 45.4 26.8 26.4

경남 22.2 21 26.2 34

제주 7.4 0.3 10.3 0

[개인안전장비 노후율]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소방장비의 노후화는 성능에 대한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워 화재진압

시 또다른 안전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통한 교체보강이 

절실하나 중앙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2005년 이후 중단되면서 지방의 

소방장비보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소방장비 교체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국고보

조사업이 아닌 지방사무임을 꼽는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다름없음



- 18 -

(4) 정착되지 못한 3교대

○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부분 3교대 근무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

으며 2012년 6월 말 기준 3교대 실시비율은 91.6%임

○ 서울 및 경기, 제주 지역은 아직 2교대 체제로 운영 중이나 빠른 시

일내로 3교대 체제가 구축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소방인력 충원실적 : 2008년 1,222명, 2009년 2,033명, 2010

년 2,697명

○ 서울과 경기의 경우 3교대의 실시를 위해 각각 292명, 437명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2013년 354명, 2014년 375명을 총

액인건비에 반영하여 부족인력을 확보하여 전원 3교대를 실시할 예정

이라고 함

 - 제주는 자체 부족인력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

○ 3교대 근무방식에 있어서는 ‘당비휴’ 방식(24시간 근무 후 48시간 쉼)

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 근무방식은 △본래 3교대 근무실시 취지와 

다르고 △업무의 연속성 문제, △제대로 된 소방력을 발휘하기 어려

운 점, △업무효율성이 낮은 점, △대형생산업체나 병원 간호사, △경

찰 조직도 24시간 연속근무는 지양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방식보다는 화재·구조·구급출동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 또는 소방

서별로 합리적인 근무방식(당비비 제외)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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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원 일근근무

교대근무

소계 2교대 3교대
3교대

실시비율

계 38,134 7,577 30,557 2,561 27,996 91.6

서울 6,359 1,544 4,815 1,597 3,218 66.8

부산 2,546 458 2,088 - 2,088 100.0

대구 1,959 370 1,589 - 1,589 100.0

인천 2,237 489 1,748 - 1,748 100.0

광주 1,092 220 872 - 872 100.0

대전 1,136 213 923 - 923 100.0

울산 827 158 669 - 669 100.0

경기 5,957 1,311 4,646 916 3,730 80.3

강원 2,203 386 1,817 - 1,817 100.0

충북 1,382 280 1,102 - 1,102 100.0

충남 2,059 424 1,635 - 1,635 100.0

전북 1,970 267 1,703 - 1,703 100.0

전남 2,062 290 1,772 - 1,772 99

경북 2,934 592 2,342 - 2,342 100.0

경남 2,764 441 2,323 - 2,323 100.0

제주 647 134 513 48 465 90

[시·도별 3교대 근무 현황]

(‘12.6.30 기준)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고통받는 소방관

○ 2011년 소방방재청이 전국 소방관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현황조사결과, 1,452명(5%)이 정밀진단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그 중 39.7%가 우울증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최근 4년간 26명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 최근 5년간(‘08~’12.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은 소방공무원은 

총 6,811명으로 집계되었음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

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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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8 ‘09 ‘10 ‘11 ‘12. 6월

계 1,773 1,863 1,881 1,452 1,152

서울 650 670 647 60 3

부산 125 124 126 3 17

대구 38 39 42 179 141

인천 207 217 228 1 71

광주 20 25 29 2 43

대전 18 20 22 17 3

울산 20 23 27 40 6

강원 102 122 113 168 13

경기 120 127 136 170 89

충북 78 80 80 101 96

충남 80 90 98 1 16

전북 90 90 92 33 247

전남 24 26 27 210 69

경북 90 96 102 232 25

경남 103 104 104 235 231

제주 8 10 8 8 82

○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247명으로 21%를 차지한 전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과 대전이 각각 3명(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외상 경험자 현황]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2008~2010년의 수치는 외상을 경험한 적 있는 소방공무원의 현황, 2011~2012년 수치는 특수건

강검진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현황임

○ 그동안 2002년 9월에 국회, 언론 등에서 소방공무원 진료비 부담해소

를 위해 소방병원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독 

소방병원 설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나 당시 △경영채산성

과 지방거주자의 이용불편 등 실효성이 낮고, △민간병원의 의료수준 

향상으로 소방전문병원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국립병원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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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적 있었음

○ 그 후 2003년 10월 민간에서 ‘119사랑의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회원의 

기금으로 119복지병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병원설립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병원 설립이 또다시 중단되었음

○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화재를 비롯해 각종 사고현장의 사

상자 구조·수습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쉽

게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임

○ 2010년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

정한 결과, 50.35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평균기준 48.41에 비해 직

무 스트레스 총점이 높게 나타났음

○ 또한 2009년도 중앙소방학교에서 현직 소방공무원 299명에게 직접 경

험한 가장 충격적인 것을 조사한 결과 27%의 소방공무원이 ‘처참한 

시신을 목격한 일’을 꼽는 등 화재를 진압하는 고위험군 소방공무원

의 13.3%는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더구나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이 늘고 있고 심지어 우울증을 겪다 자살까지 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도 함

 - 소방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유해 요인은 소방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직무상의 스트레스, 교대근무로부터 오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화

재 진압, 재난 및 사고 대응 및 처리, 응급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경험하는 외상적 스트레스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문병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중앙에서는 경찰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치료를 받고,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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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역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더

구나 경북·전북의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지역 병원마저 없는 실정임

○ 지난해 12월 23일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

지 기본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음

 -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요내용임

○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검사·진료비를 국고로 지원

 - 이 외에도 정부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연 1회), 자체상담

요원 양성 및 상담활동, 소방관서별 위기상황 극복 프로그램 운영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함

○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참혹한 사고현장에서 사상자 구조·수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쉽게 노출될 확률이 높

은 만큼 소방전문치료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

병원에서도 지속적인 전문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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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도 소방본부

⇨

<2단계>

심신건강 관리기관

⇨

<3단계>

소방방재청
심신관리 

필요자 분류
관리 비용지급

▹특수건강검진

▹현장출동 빈번 대원

▹동료 및 기관장 추천

▹전문가 관리

  (본부별)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소방방재청)

▹심신건강 관리비 지급

* 시도 소방본부 비용청구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

※ 외상경험자에 대한 관리체계 및 현황

○ 심신건강관리 소방공무원 선별 기준 

-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건강 측

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선별

○ 심신건강관리 지원 절차 및 기준

▶ 사업 집행 절차

▶ 사업 추진 계획

○ 즉각적 치료 필요 직원, 충격현장 출동 대원 치료비 지원

- 충격적 현장 목격 대원 등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직원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치료비를 소방방재청에 청구

- 치료비 청구시 전문가 소견서 첨부

○「심신건강관리 캠프」운영

- 힐리언스 선마을 프로그램

· 교육 기간 : 8.15 ~ 10.26, 주 2회(월~수, 수~금) 입교

· 교육횟수 및 인원 : 20회(2박3일), 800명(1기수당 40명)

- 보훈교육연구원 프로그램

· 교육 기간 : 8.27 ~ 10.26, 주 1회(월~금) 입교

· 교육횟수 및 인원 : 8회(4박5일), 320명(1기수당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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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방관 직업만족도 최상위권”

(2008.11.11 / 위클리경향)

- 2006년 시카고 대학이 수행한 사회총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방관들의 직업 만

족도는 성직자(87%)에 이어 2위(80%)였다. 물리치료사, 작가, 교사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총조사를 책임진 시카고 대학의 톰 스미스 박사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가르치거나 보호하는 직업, 또는 창조적

인 활동을 하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미국 소방관들은 삶에서 느끼는 행복지수

에서도 성직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삶 전체의 행복

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미국 소방관들의 직업 만족도가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는데서 생기는 자긍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방관들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매우 높아서기도 하다.

4. 해외의 소방공무원 처우현황

(1) 미국

① 근무 형태

○ 미국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각 도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

나,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근무 형태는 주당 40시간 보다는 주당 

56시간 근무 형태가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음

○ 즉, 일근 직원을 제외한 진압대원은 24시간 단위로 당번-비번, 당번-비

번, 당번-비번(48~96시간)을 반복하는 완전 3부제 근무 형태이며, 3부

제 근무는 County와 City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출동횟수가 많은 뉴욕시의 경우 당비비비제이며 EMS(구급대)는 주-주

-야-야-비-비제임. 출동이 많은 구급대의 경우에는 당번근무시간을 24

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조를 빨리 교대하는 방식으로 전

환하여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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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공정 노동시간을 지키고 있어 별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없으며, 당번자가 질병 등으로 최소 출동인력이 편

성되지 못할 때, 비번자를 근무시키고 수당을 지급함

 - 미국도 인력부족으로 이러한 수당지급이 늘어나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근무시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주당 84시간(24시간 2교대) → 67시

간 또는 63시간 → 56시간(현재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로 변경되었음

 - 주당 53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급의 1.5배의 시간외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일부 주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을 근로기준에 맞추기 위해 무급 휴가제

도를 도입하고, 비번근무수당을 신설하여 비번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

급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음. 따라서 근무시간은 주간

에 10시간을 근무하고 14시간 동안 비번을 갖는 주 56시간 근무 제도

를 시행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를 갖는 경우가 61%,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24시간 근무하고 72시간 휴무를 갖는 경우

는 16%, 10시간 근무하고 14시간 휴무하는 경우가 12%, 무급휴가 도

입 10% 등임

○ 미국 FEMA에서는 화재나 구조의 재난현장에 재난심리전문가가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즉시 심리카운셀링 프로그램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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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용자수
평균 임금

시간당 연봉

일선(현장)감독관 58,210명 $34.63 $72,020

소방관 304,080명 $22.94 $47,720

화재 조사관 12,560명 $27.45 $57,100

② 급여 현황

○ 미국 소방공무원의 급여는 아래의 표와 같음

[미국 소방공무원 급여]

(2011. 5월 기준)

[출처 : 미 노동부 노동통계청, 미국 직업별 통계자료, 2012.3.27]

(2) 일본

○ 일본은 2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인

력충원 등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업무량이 많은 대도시부터 3부제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3교대를 실시하는 소방본부는 전체 911개 소

방본부 가운데 23.2%에 해당하는 211개 소방본부만 3교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76.8%는 2교대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내·외근 근무의 구분을 두지 않는 체제로 운

영되고 있으며, 상황실 또는 구급업무 등 격무부서에 한정하여 부분

적으로 3교대제와 2교대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3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의 근무형태의 경우, 3개조 근무조로 편

성하여 3주 주기로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 당번일은 08:30분부터 익일 24:30분까지로 16시간을 근무하고, 8시간 

10분 동안은 휴식 및 취침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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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에는 반드시 각종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오후에는 자신이 맡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함

○ 주요 대도시의 근무제도는 도쿄·교토의 경우는 3교대, 오사카·히로시

마의 경우에는 2교대를 실시하고, 일부에서는 3교대와 2교대를 병행

해 실시하고 있음

○ 참고로 일본은 한신대지진 이후 효고현에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해 운

영하고 있으며, 소방관들은 일년에 두 차례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고, 소방관의 가족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운영 중임

(3) 독일

① 소방직원의 종류

○ 독일에서는 상비소방, 의용소방, 사업소소방, 청소년소방 등이 있는데 

그 중 사업소소방 및 청소년소방대원은 공무원이 아님

② 근무 여건(베를린을 제외한 지역)

○ 상비소방관의 경우 독일에서는 근무조건의 기본적인 것은 연방 공무

원 기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하고 있음

○ 주 56시간 근무로 통일되어 있지만 2부제 교대근무제 시간배당 등은 

시·군·구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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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원은 각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 보수는 없으

나, 다만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보전

조치가 주어지고 자유업인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등에 의한 불이

익이 생길 때, 이에 대해 보전을 해주고 있음(보전 등의 조치는 시·

군·구에서 지급)

○ 이들은 규정된 근무시간은 없으며 출동이 필요할 때 출동하게 되나 

매 주말이나 평일 밤 2~3시간씩 훈련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리더에 

해당하는 대원은 2주정도 소방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함

○ 베를린 상비 소방대원은 4,367명이며, 그 중 여성이 23명인데 상근 소

방직원의 근무체제는 일근 11시간 30분, 야근 12시간 30분으로 4부 2교

대체제 근무와 1근무 24시간으로 3부 1교대제 근무를 병용하고 있음

 - 근무 사이클은 일근(△), 야근(▽), 당번(○), 비번(X), 주휴(●)로 하며, 

2교대체제의 경우에는 △▽X△▽X●●으로 8일 1사이클, 주당 42시간 

근무, 8주 14휴무방식임

 - 1교대체제의 경우에는 ○X○X○X●●●으로 9일 1사이클 주당 56시

간근무, 9주 21휴무 방식임

(4) 싱가폴

○ 싱가폴 소방공무원의 근무체제를 보면 소방공무원 중 화재진압 대원

은 당번 24시간, 비번, 비번 체제의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 구급대원은 주간 12시간, 주간 12시간, 비번, 비번, 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비번, 비번 근무체제로 주당 48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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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500명의 후배 소방관들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창창한 청년들이 위험수

당 5만원에 불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현실에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소방관의 목숨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가치는 인정해줘야 한다.”

- 수원의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위

5. 소방공무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언

(1)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수당체계 마련

○ 수당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사고발생 후 여론에 의한 수당인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에 대한 업무시간 및 횟수, 위험도 등 세

부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개별 직군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당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위험근무수당의 경우 갑종 5만원, 을종 4만원의 2단계로만 구분되어 

있음. 얼마전 중국 선원에 의해 순직한 해경 특공대원에 대한 위험수

당 역시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현재의 위험근무수당은 해당 업무의 위험수준을 명확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험도를 반영한 위험수당의 세분화를 통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09년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300여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

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된 바 있음

○ 이후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48,642명의 소방공무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총 26건(1심 11건, 2심 15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총 11개 

시·도에서 초과근무수당 2,794억원을 가지급했음

○ 그러나 아직까지 3,538억원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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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공무원에 줄 초과근무수당 ‘219억원’ 더 있다”

(2012.7.26 / 영남일보)

“道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마련 어쩌나”

(2012.7.3 / 광주일보)

“전북 도내 소방공무원 대상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지급”

(2012.3.30 / 서울신문)

- 대구시가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해

야 할 수당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5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

났다. (중략) 대구시는 지난 4월 1차로 167억원을 예비비로 지급했고 오는 10

월 2차분 144억원을 집행할 방침이지만 향후 추가 지급 소요예산은 아직 화고

하지 못한 상태다. (중략) 정부는 올 연말까지 보수규정(대통령령)을 신설해 내

년부터는 법적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규정이 신설되면 당연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당을 때맞춰 지급하게 된다.

- 전남도가 도내 소방공무원들에게 3년간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 325억원을 마

련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국내 곳곳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도, 제주, 전

북, 서울, 대구 등지의 법원이 잇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에 전남도는 도내 소방공무원 1,510명의 지난 2006년 12월~2010년 5월간 3

년 6개월치 초과근무 수당 32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국가에 162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하고, 소방공무원의 업무 72% 가량이 

국가사무 및 국가·지방 공동 사무이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의 일정 비율은 정

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 전북도가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346억원을 내년 말까지 

세 차례 나눠 지급한다. (중략) 한편 소방공무원 중 2교대 근무자는 월 136시

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의 해석 차이로 

월 60~8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청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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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049 209.8 209.8 209.8 209.8 209.8

소방차 917.5 183.5 183.5 183.5 183.5 183.5

개인장비 131.5 26.3 26.3 26.3 26.3 26.3

(2) 노후장비 개선

○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여건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화재 등 현장출동상황에서 노후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계속되

고 있으며, 이는 현장대응력 저하 및 안전사고와 직결되고 있어 노후

율이 심한 장비에 대한 정밀점검과 더불어 우수한 장비도입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의 비율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후화

된 소방장비의 시급한 교체를 위한 국고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소방장비노후화율 제로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12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한 국비지원금 402억원 전액이 기재부의 

반대로 삭감되었으며 2013년 정부 예산반영에도 실패한 상황임

 - ‘소방장비노후화율 제로화 5개년 계획’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

율로 향후 5년간 중·장기 지원을 하겠다는 것임

[연도별 중기지원 계획]

(단위 : 대, 점, 억원)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따라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를 소방시설·설비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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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대  안 구체적 내용

공동시설세 개편

과세대상 확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

- 유류, 전기, 가스, 화재보험금 

및 손해보험금, 담배
- 차량, 항공기, 녹지 등

세율 개편

- 체차누진세율의 폐지 : 

   단일세율제 도입
- 적정세율로 인상
- 최고세율구간 세분화

국비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증액

-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 보조율 상향조정
- 매칭보조금 지원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조정
- 인구변수 외 다른 변수 사용
- 안전관리분야 비중 확대

부담금

부담금 신설
- 담배, 화재보험, 에너지원에 대

하여 부과

부담금 전환
-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계

적으로 공동시설세로 전환

재원 운영방식

개편
특별회계 운영

- 별도 재원 관리

-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 도입

재원확보

-부담금 및 부과금

- 공동시설세 세입 

전액, 시도세의 일

정비율, 기초자치

단체의 재정지원, 

신설될 지방소방재

정교부금 등

[소방재원 확충방안]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방재원 확충방안]

(3) 소방공무원의 일원화를 위한「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필요

○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장비 보강을 목적으로 예산 402

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나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예산으

로 할 일’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음

○ 이는 소방공무원의 체계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서 

비롯한 것임. 2012년 지방소방예산에 따르면 전체 시·도별 총예산 대

비 소방예산의 비율은 3.3%에 불과하며, 지자체별로도 소방예산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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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상이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방장비 구입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

된 문제를 단순한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일로 규정해 지자체로 떠

넘겨버린다면 이는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임

○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치안과 국방처럼 국민의 안전

과 직결되므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하여 대형재난에 효율적으

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체계적이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해야함

 - 소방사무 중 약 72%가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임

 - 실제로 2008년 1월 7일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코리아 냉동창고 대

형화재 사고 대응에 있어 인근 시·도의 소방본부(서울, 인천, 강원, 충

북)가 동원되어 유기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모두 전환될 경우 국가직 정원이 증원될 수 

있으나, 그만큼 지방소방공무원의 정원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

문에 전체 공무원 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임

에도 불구하고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수당체계, 노후되고 부족한 장

비, 이원화된 시스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임

○ 소득 증대, 도시화 등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소방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역시 상승하고 있음. 따라서 소

방서비스의 국가직화를 통한 국비지원으로 재정뒷받침을 충분히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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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그러나 이원 체제의 소방공무원 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

해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

도에 의해 소방서비스의 질이 다른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음. 

  이에 이원화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체계를 일원화해 체계적인 소방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소방공무원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또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

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단일화함(안 제3조). 

  나.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속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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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시․도의 소방공무원

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이원체제에서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

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하되, 소방방재청

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

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

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

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방재

청장이 각종 시험을 소방기관의 장․관계 하급기관의 장․소방학교

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또는 소방간

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

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

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사.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종전의 시․

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함(안 제18조).

  아.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 불복에 대한 심사청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

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

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

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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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

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

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카.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함(안 제2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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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

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

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국가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

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국가소방공무원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국가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급구분) 국가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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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소

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2.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한다.

  ②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임용권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항제2호에 따

른 임용권 일부를 소방기관(「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하며,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소속으

로 설치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부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관계 하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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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

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

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로서 소정

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 중에서 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

여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

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

우.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였던 소방

공무원에 한한다.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

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

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

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

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

를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관할 구역 소방기관의 소

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

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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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

무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소

방기관의 종류와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 소방위 이상은 1년 기간의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

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

이 불량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

의 일부를 소방기관의 장, 관계 하급기관의 장 또는 제18조제1항의 소

방학교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

을 소방공무원 수, 소방위의 정원·결원상황 및 승진상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

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그 밖에 시

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시험, 승진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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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 ① 제9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실시기

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은 시험합격자의 명단을 임

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 및 승진시험에 합격

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각각 신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

자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경우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다.

  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의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근속승진) ①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

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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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

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

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

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

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방재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제19조제1항의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

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위원회

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자와 「국가

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

여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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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

진시킬 수 있다.

제17조(보훈)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

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

는다.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

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

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제18조(교육훈련) ① 소방방재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

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

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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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

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및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허위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

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또는 구조·구급 등 소방공무원의 직

무에 임하여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

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다.

제22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국가공무

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 4년

  소방준감     ─ 6년

  소방정        ─ 11년

  소방령         ─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여부를 불문하고 소

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에 근무한 연

수를 산입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



- 45 -

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

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

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

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

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

각 당연퇴직된다.

제24조(심사청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교

부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

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각각 소방공무

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

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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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게 하기 위하

여 소방방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각각 소방공무원징

계위원회를 둔다.

  ③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징계의결의 요구절차 및 징

계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①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

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하되, 제26조제1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의

결한 징계는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가 행한다.

  ②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소방방재청 소방공

무원징계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

회를, 그 밖의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그밖에 의사에 반

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방방재청장을 피고로 한

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

은 자를 피고로 한다.

제29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30조(소방방재청장의 지휘․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

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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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 적

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각각 "계

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4 

및 제41조"는 "이 법 제13조 및 제14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68조·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제80

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

로 본다.

 제32조(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제20조에 위반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제19조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소방공무원법」 부칙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방공무원법」 부칙 중 이 법 시행 당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

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해당 부칙 및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시행 후에도 해당 부칙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제3조(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

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정감”은 “소방정감”으로, “지방소방감”은 

“소방감”으로, “지방소방준감”은 “소방준감”으로, “지방소방정”은 “소

방정”으로, “지방소방령”은 “소방령”으로, “지방소방경”은 “소방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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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방소방위”는 “소방위”로, “지방소방장”은 “소방장”으로, “지방

소방교”는 “소방교”로,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

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계급의 경력

은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계급정년, 

시보임용 등 인사 업무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

방공무원의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제4조(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공무원 이체) 이 법 

시행 당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그 밖의 소방 관련 기관에 재

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이체받는다. 

제5조(지방소방공무원의 채용․선발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

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채용․선발시험 공고는 이 법에 따라 실시

한 국가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공고로 보고, 채용․선발시험 공고

에 있는 시험 절차 및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절차 및 방법으로 보고, 지방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시킨 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채용․선발시험 응시원서

를 접수시킨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실

시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채용․선발시험 관련 서류 

전부를 국가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국

가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지방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로 본

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서류 전부를 국가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

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부

원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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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 관련 서류 전부를 국

가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

방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

무원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평점 등 교육훈련 결과를 국가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제8조(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

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소청심사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인

계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 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시․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

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

으로 보며, 지방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사건으로서 시․도 소방공무원고

충심사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

원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

라 소방방재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

원고충심사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 인

사위원회, 시․도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

일 이내에 해당 소청심사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소방방재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각각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 사건으로서 시․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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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소방방재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

무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 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소방방재청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인계하

여야 한다.

제11조(징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소방공무

원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종료되었으나 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 의한 징계 처분이 행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가 행한다.  

제12조(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휴직·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피고는 

이 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

의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처분권자가 행한다.

제13조(직위해제․휴직․파견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경

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휴직․파견 또는 정직 중인 지방

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처분권자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의 신분

에서 직위해제․휴직․파견 또는 정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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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 중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⑥ 법률 제11341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앙·지방 소방학교”를 “소방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6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를 “소방방재청장이”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국가”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 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소방방재청장

은”으로, “소방본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은”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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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소방방재청장은”으

로 한다.

⑦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과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한다.

⑧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

하 “시·도”라 한다)에서”를 ““지방소방방재청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

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

다”를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를 “소방방재청장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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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본부”를 “지방소방방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

으로 한다.

제14조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중 “소방본부

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 중 “소방본부”를 “지방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방본부”를 “지방소방방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의 조례로”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소방

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로부터”를 “지

방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

장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

다.

제29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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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소방본부”를 “지방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의 조례로”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의 조례로”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로 한다.

제49조 중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소방방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을  “지

역민방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

다)”를 “민방위조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113조 중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